
- 2018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-

시험 중 화장실 사용 유의사항 안내

※ 시험 중 화장실 사용 가능 시간은 본인 좌석에서 손을 들어 의사표시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함.

- �이용가능 시간에 의사표시를 한 응시자는 허용시간 경과 후 재입실 가능 
·(예시) 11:39분 거수로 화장실 사용 의사표시, 화장실 사용 후 재입실 가능

사용
원칙

유의
사항

사용
절차

1. �시험 중 손을 들어 화장실 사용 요청 
 - 화장실 사용자가 있는 경우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음

2. 문제지와 답안지를 뒤집은 후 감독관 안내에 따라 복도로 이동(소음주의)

3. 응시자 서약서 작성 및 소지품 검사

•� 화장실 사용 허용 시간대·횟수 외에 화장실 사용 시 재입실 불가 
- 화장실 사용 이전까지 작성한 답안지는 유효처리

•� 화장실 사용과 관련된 모든 시간(이동 및 대기시간, 소지품 검사 등)은 시험시간에  
 포함되므로 시험시간 관리주의

•� 소지품 검사에 비협조시 재입실 불가,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시행 본부에서 대기

•� 시험 관련 자료 및 물품 소지, 화장실 내 시험관련 내용 기재행위 등  
 부정행위 금지

4. 감독관이 지정한 화장실 사용(지정한 곳 이외 사용 불가)

5. 화장실 사용 후 소지품 검사 재실시

6. 감독관 안내에 따라 시험실로 이동(혼자 이동 불가)

사용 시간

사용 횟수

10:30~11:40 (시험시작 30분 이후~시험종료 20분 전)

"1회"에 한함

10:00 10:30 11:40 12:00

10:30 ~11:40

인사혁신처

소지품
검사 방법

※ �탐지결과 특이점이 발견될 시,  
 동성 감독관이 직접 검사를 실시

1단계 2단계
양팔을 걷어 올리고, 
주머니를 뒤집어 
감독관에게 보여 줌

금속 탐지기를 이용하여  
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검사 실시


